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2026년도 건설기술정책관 (품질시험소 포함) 소관의 예산안은

202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최종예산(b)

2026년도
예산안(c)

증 감
(c-b)

증 감 률
(%)

총 계 2,410 2,665 1,776 △889 △33.3

일 반 회 계
건설기술정책관 1,619 1,874 1,056 △818 △43.6

품질시험소 791 791 720 △71 △8.9

나. 세 출 예 산 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최종예산(b)

2026년도
예산안(c)

증 감
(c-b)

증 감 률
(%)

계 7,322 7,921 6,668 △1,253 △15.8

일 반 회 계
건설기술정책관 5,782 6,381 5,319 △1,062 △16.6

품질시험소 1,540 1,540 1,349 △191 △12.4



2. 회계별 예산 편성 현황

가. 세입예산안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2,410.9 2,665 1,775 △889 △33.3

건

설

기

술

정

책

관

계 1,619.6 1,873.7 1,054.5 △819.2 △43.7
기타수수료 10.4 10.4 8.8 △1.6 △15.4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10.4 10.4 8.8 △1.6 △15.4

기타과태료 353.7 353.7 327.4 △26.3 △7.4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82.0 82.0 90.1 8.1 9.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271.7 217.7 237.2 19.5 9.0
지난년도수입 164.6 164.6 96.9 △67.7 △41.1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22.1 22.1 25.0 2.9 13.1
지난년도 건설업과징금, 과태료수입등 124.5 124.5 71.9 △52.6 △42.2
증지수입 6.4 6.4 6.1 △0.3 △4.7
일반건설업 등록신고 수수료 6.4 6.4 6.1 △0.3 △4.7

과징금 322.9 322.9 412.1 89.2 27.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등 322.9 322.9 412.1 89.2 △27.6

기타이자수입 1.8 1.8 9.1 7.3 405.6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반납이자 1.5 1.5 - △1.5 순감

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보조금반납이자 - - - - -

민간건축물지진대응력개선지원사업보조금반납이자 0.3 0.3 - △0.3 순감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반납이자

- - 9.1 9.1 순증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2.1 32.1 56.2 24.1 75.1

위험건축물정밀안전진단등지원사업보조금반납 30.2 30.2 - △30.2 순감

민간건축물지진대응력개선지원사업보조금반납 1.9 1.9 - △1.9 순감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보조금반납

- - 56.2 56.2 100

국고보조금 745.7 999.8 138.4 △861.3 △86.2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03.7 131.2 128.4 △2.8 △2.1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0.0 10.0 10.0 -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07.0 533.6 - △533.6 순감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325.0 325 - △325 순감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품

질

시

험

소

계 791.3 791.3 720.5 △70.8 △8.9

공유재산임대료 0.8 0.8 0.8 - -
청사 사용료 수입 0.8 0.8 0.8 - -

주차요금수입 12.2 12.2 11.8 △0.4 △3.2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12.2 12.2 11.8 △0.4 △3.2

기타사용료 - - - - -
청사 사용료 수입 - - - - -

증지수입 774.8 774.8 703.6 △71.2 △9.1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707.1 707.1 637 △70.1 △9.9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1.8 1.8 2.2 0.4 22.2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65.9 65.9 64.3 △1.6 △2.4

기타수수료 3.1 3.1 3.9 0.8 25.8
수도미터 검사수수료 수입 등 3.1 3.1 3.9 0.8 25.8

기타이자수입 0.4 0.4 0.4 - -
품질시험소 기타이자수입 0.4 0.4 0.4 - -

불용품매각대금 - - - - -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 - - - -

그외수입 - - - - -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 - - - -



나. 세 출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7,322 7,921 6,668 △1,253 △15.8

건

설

기

술

정

책

관

계 5,782 6,381 5,319 △1,062 △16.6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소 계 1,489 1,489 1,167 △321 △21.6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04 504 506 2 0.4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04 504 506 2 0.4

건설기술 향상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605 605 272 △333 △55

건설기술 정보제공 및
직무교육 39 39 39 - -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22 22 25 3 11.5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90 90 93 3 3.3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5 55 56 2 3.1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200 200 59 △141 △70.5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199 199 - △199 순감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380 380 389 9 2.4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380 380 389 9 2.4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소 계 249 249 291 42 16.8

건설정책 강화 249 249 291 42 16.8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63 63 63 - 0.7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24 24 59 35 146

공정건설문화 정착 22 22 22 - -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40 140 147 6 4.5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소 계 3,761 4,360 3,013 △1,347 △31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3,761 4.360 3,013 △1,347 △31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115 115 331 216 188.7

민간노후안전취약시설
안전진단및보수보강지원 1,212 1,212 1214 2 0.2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민간 안전취약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800 800 432 △368 △46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2 22 22 -1 △2.9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41 178 174 △4 △2.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58 58 39 △19 △32.9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0 10 10 -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53 253 248 △5 △2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500 863 - △863 △100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650 650 306 △345 △53

해체공사장상시점검단운영 - 200 237 37 18.6

재무활동

소 계 - - 0.2 0.2 100

보전지출 - - 0.2 0.2 100

국고보조금 반환 - - 0.2 0.2 100

행정
운영경비

소 계 282 282 283 1 0.5

기본경비 282 282 283 1 0.5

기본경비 282 282 283 1 0.5

품
질
시
험
소

계 1,540 1,540 1,349 △191 △12.4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소 계 1,137 1,137 949 △188 △16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1,137 1,137 949 △188 △16

건설자재 품질시험 271 271 310 40 14.7

품질시험장비 구입 563 563 324 △238 △42.4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304 304 314 11 3.6

행정
운영경비

소 계 403 403 400 △4 △0.9

기본경비 403 403 400 △4 △0.9

기본경비 403 403 400 △4 △0.9



(2) 정책사업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세계 최고

수준의 안심·매력 건설도시 서울 구현』전략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계속사업 22개 및 신규사업 1개에 66억 6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계(25) 7,322 7,921 6,668 △1,253 △15.8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1,489 1,489 1,167 △322 △21.6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249 249 291 42 16.8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3,761 4,360 3,013 △1,347 △31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1,540 1,540 1,349 △191 △12

※ 성과지표 예산액은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재무활동(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제외한 금액임

1)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7개 사업(계속7)에 11억 6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비고

계(일반회계) 1,488,920 1,488,920 1,167,493 △321,427

1 건설기술심의회운영 504,095 504,095 506,103 2,008 계속

2 건설기술 정보제공 및 직무교육 38,895 38,895 38,895 - 계속

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22,415 22,415 25,000 2,585 계속

4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90,000 90,000 93,000 3,000 계속

5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4,515 54,515 56,195 1,680 계속

6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200,000 200,000 59,000 △141,000 계속

7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380,100 380,100 389,300 - 계속



2)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등 4개 사업(계속4)에 2억 9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3)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등 11개 사업(계속10, 신규1)에 35억원 7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비고

계(일반회계) 249,308 249,308 291,199 41,891

1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62,928 62,928 63,396 468 계속

2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24,000 24,000 59,063 35,063 계속

3 공정건설문화 정착 22,000 22,000 22,000 - 계속

4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40,380 140,380 146,740 6,360 계속

구
분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비고

계(일반회계) 3,761,251 4,360,844 3,576,619 △784,225

1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114,680 114,680 331,047 216,367 계속

2 민간노후안전취약시설안전진단및보수보강지원 1,212,250 1,212,250 1,214,320 2,070 계속

3 민간 안전취약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800,000 800,000 432,235 △367,765 계속

4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2,278 22,278 21,629 △649 계속

5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40,965 178,109 174,437 △3,672 계속

6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58,000 58,000 38,900 △19,100 계속

7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0,000 10,000 10,000 - 계속

8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53,078 253,078 247,967 △5,111 계속

9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650,000 650,000 305,500 △344,500 계속

10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 - 199,839 237,000 37,161 계속

11 굴토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 - - 563,584 563,584 신규



4)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 건설공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3개 사업(계속3)에 9억 4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5) 기타 일반예산 관련

○ 건설기술정책관은 행정운영경비 6억 83백만원 및 재무활동으로

0.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법정경비 및 2026년도 지

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따라 편성한 것임.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비고

계(일반회계) 685,396 685,396 683,230 △2,166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685,396 685,396 683,209 △2,187

1 기본경비(일반회계, 기술심사담당관) 188,653 188,653 189,108 455 계속

2 기본경비(일반회계, 건설혁신담당관) 61,692 61,692 62,298 606 계속

3 기본경비(일반회계, 지역건축안전센터) 31,711 31,711 32,139 428 계속

4 기본경비(일반회계, 품질시험소) 403,340 403,340 399,664 △3,676 계속

일반예산(재무활동) - - 21 21

1 보전지출(일반회계, 지역건축안전센터) - - 21 21 신규

구
분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비고

계(일반회계) 1,136,770 1,136,770 948,980 △187,790

1 건설자재품질시험 270,691 270,691 310,419 39,728 계속

2 품질시험장비구입 562,570 562,570 324,125 △238,445 계속

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303,509 303,509 314,436 10,927 계속



Ⅲ. 분야별 세부내용

가. 세입예산안

1) 일반회계

○ 건설기술정책관 소관(품질시험소 포함) 세입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임.

【 건설기술정책관 】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43.6%인 8억 18백만원 감소한 10억 56백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기타수수료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9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25백만원

- 지난년도 건설업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72백만원

○ 기타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9천만원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2억 37백만원

○ 증지수입

- 일반건설업 등록신고 수수료 6백만원

○ 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등 4억 12백만원

○ 기타이자수입

-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9백만원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56백만원



○ 국고보조금

-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억 28백만원

-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천만원

【 품질시험소 】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8.9%인 7천1백이 감소한 7억 2천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임대료

- 청사 사용료 수입 1백만원

○ 주차요금수입

-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12백만원

○ 증지수입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6억 37백만원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2백만원

-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64백만원

○ 기타수수료

- 수도미터 검사수수료 수입 등 4백만원

○ 기타이자수입

- 품질시험소 기타이자수입 40만원



나.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 건설기술정책관 】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6.6%인 10억 62백만원 감소한 53억

19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5년도 대비 0.4%인 2천만원 증가한

5억 6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억 6백만원

○ 건설기술 향상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관련 예산은 2025년도 대비

55%인 3억 33백만원 감소한 2억 72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 정보제공 및 직무교육 3천9백만원

-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2천5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9천3백만원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천6백만원

-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5천9백만원

○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관련 예산은 2025년도 대비

2.4%인 3천5백만원 증가한 3억 9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3억 9천만원

○ 건설정책 강화를 위한 예산은 2025년도 대비 16.8%인 4천1백만원 증가한

2억 92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6천3백만원

-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5천9백만원

- 공정건설문화 정책 2천2백만원

-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억 5천만원



○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2025년도 대비 17.9%인 7억 8천만원

감소한 35억 7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1억 15백만원

- 민간 노후 안전취약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 12억 12백만원

- 민간 안전취약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4억 32백만원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천2백만원

-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억 74백만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3천9백만원

-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천만원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억 48백만원

-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3억 6백만원

- 굴토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 5억 64백만원

○ 기본경비는 2025년도 대비 0.53%인 1천4백만원 증가한 2억 84백

만원임.

【 품질시험소 】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2.4%인 1천9백만원 감소한 13억 49

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은 2025년도 대비 16%인 1

억 88백만원 감소한 13억 4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자재 품질시험 3억 1천만원

- 품질시험장비 구입 3억 24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3억 14백만원

○ 기본경비는 2025년도 대비 0.9%인 4백만원 감소한 4억원임.



Ⅳ. 검토의견

1. 예산 개요

1) 총 괄

가) 세 입 : 전년대비 33.3% 감소한 17억 76백만원임

나) 세 출 : 전년대비 15.8% 감소한 66억 68백만원임

2) 일 반 회 계

【 건설기술정책관 】

가) 세 입 : 전년대비 43.6% 감소한 10억 56백만원임

나) 세 출 : 전년대비 16.6% 감소한 53억 19백만원임

【 품질시험소 】

가) 세 입 : 전년대비 8.9% 감소한 7억 2천만원임

나) 세 출 : 전년대비 12.4% 감소한 13억 49백만원임

○ 2026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관(품질시험소 포함)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은 전년대비 33.3% 감소한 17억 76백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대비 15.8% 감소한 66억 68백만원으로,

- 세입의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회계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주택사면 재평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등

국고보조금 미편성 등에 기인한 것임.

○ 다음으로, 세출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건설

기술정책관 정책분야별 예산 변동추이(아래 [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최종예산 대비 약 76.2%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정책사업목표
2026 예산안 2025년 예산 2024년 예산

예산액 구성비(%) 최종예산액 구성비(%) 최종예산액 구성비(%)

계 5,820 100.0 7,638 100.0 6,687 100.0

건설공사 수준 향상 및 기술역량 배양 1,167 20.1 1,489 19 907 13.6

사람중심의 건설환경 조성 291 5.0 249 3 592 8.9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3,013 51.8 4,360 57 4,088 61.1

건설공사 및 계량기 품질수준 향상, 
계량기 검사 신뢰도 확보

1,349 23.2 1,540 20 1,100 16.4

         [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정책관 정책사업목표별 예산 변동 추이
(단위: 백만원)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굴토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

사업이 신규로 5억 64백만원 편성되었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3억 31백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신설·

증액된 사업도 있으나,

- 지난해 한시적으로 추진하였던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용역비 1억 99백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기

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8억 63백만원 등이 종료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2억 53백만원 수준의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분야별 검토 의견

가. 세입 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2,410.9 2,665 1,775 △889 △33.3

건

설

기

술

정

책

관

계 1,619.6 1,873.7 1,054.5 △819.2 △43.7
기타수수료 10.4 10.4 8.8 △1.6 △15.4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10.4 10.4 8.8 △1.6 △15.4

기타과태료 353.7 353.7 327.4 △26.3 △7.4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82.0 82.0 90.1 8.1 9.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271.7 217.7 237.2 19.5 9.0
지난년도수입 164.6 164.6 96.9 △67.7 △41.1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22.1 22.1 25.0 2.9 13.1
지난년도 건설업과징금, 과태료수입등 124.5 124.5 71.9 △52.6 △42.2
증지수입 6.4 6.4 6.1 △0.3 △4.7
일반건설업 등록신고 수수료 6.4 6.4 6.1 △0.3 △4.7

과징금 322.9 322.9 412.1 89.2 27.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등 322.9 322.9 412.1 89.2 27.6

기타이자수입 1.8 1.8 9.1 7.3 405.6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반납이자 1.5 1.5 - △1.5 순감

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보조금반납이자 - - - - -

민간건축물지진대응력개선지원사업보조금반납이자 0.3 0.3 - △0.3 순감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반납이자

- - 9.1 9.1 순증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2.1 32.1 56.2 24.1 75.1

위험건축물정밀안전진단등지원사업보조금반납 30.2 30.2 - △30.2 순감

민간건축물지진대응력개선지원사업보조금반납 1.9 1.9 - △1.9 순감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보조금반납

- - 56.2 56.2 100

국고보조금 745.7 999.8 138.4 △861.3 △86.2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03.7 131.2 128.4 △2.8 △2.1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0.0 10.0 10.0 -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07.0 533.6 - △533.6 순감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325.0 325 - △325 순감



1) 『건설기술정책관』

(1)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세입예산은 「건설기술 진흥

법」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감리) 변경신고를 지연

한 자1)와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2)에게 부과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
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품

질

시

험

소

계 791.3 791.3 720.5 △70.8 △8.9

공유재산임대료 0.8 0.8 0.8 - -
청사 사용료 수입 0.8 0.8 0.8 - -

주차요금수입 12.2 12.2 11.8 △0.4 △3.2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12.2 12.2 11.8 △0.4 △3.2

기타사용료 - - - - -
청사 사용료 수입 - - - - -

증지수입 774.8 774.8 703.6 △71.2 △9.1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707.1 707.1 637 △70.1 △9.9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1.8 1.8 2.2 0.4 22.2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65.9 65.9 64.3 △1.6 △2.4

기타수수료 3.1 3.1 3.9 0.8 25.8
수도미터 검사수수료 수입 등 3.1 3.1 3.9 0.8 25.8

기타이자수입 0.4 0.4 0.4 - -
품질시험소 기타이자수입 0.4 0.4 0.4 - -

불용품매각대금 - - - - -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 - - - -

그외수입 - - - - -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 - - - -



하는 과태료로, 금회 전년대비 808만원(9.9%)이 증가한 9,013

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변경

신고 지연(’22~’25년 평균, 60건) 및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22~’25년 평균, 360건)의 평균 부과 건수에 평균 징수율 89%

를 반영하여 산출([표] 참조)한 것이기는 하나. 연도별 과태료

적발건수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4월)

결산전망

38,613 36,857 39,990 79,256 81,479 90,727 82,045 42,011 102,094 90,125

    
       [표] 최근 4년간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예산편성에 따른 결산내역

(단위 : 천원)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 2026 세입추계 : 90,125천원

 - 산출내역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변경신고지연 과태료 : 60건×370,000원=22,200,000원

   ⇒ ’26년 예상 부과건수 : 60건(’22~’25. 4월 부과건수 평균)

   ⇒ ’26년 예상 평균부과금액 : 370,000원

     ’22.~’25.4월 건당 평균 부과금액 = 76,365천원/206건 = 370천원

  ∙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 360건×212,000원×89%=67,924,800원

   ⇒ ’25년 예상 부과건수 : 360건(’22. 8월~’25. 4월까지 월평균 30건)

   ⇒ 평균 부과금액 : 212,000원(’22. 8월~’25. 4월까지의 평균 부과금으로 산정)

   ⇒ 징수율 : 89%(’22. 8월~’25. 4월까지의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으로 산정)

        [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

회’로부터 기술인력,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 규정된 제반 사

항의 신고 지연에 따른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야 과태료

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에 따른 것으로 이해됨.

○ 한편, 과태료 세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법령위반 건수가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위반 감소를 위한 안내·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보임.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등

○ 동 세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4)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 대비 8,926만

원(27.6%)이 증가한 4억 1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25년 전망액을 포함한 최근 5개년(’21년~‘25년, 최대·최소

제외) 평균 부과액 5억 66백만원에 평균 징수율 72.8%를 반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11. (생 략)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
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정액 기준 예> <정률 기준 예>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징금
경력증 등 

대여 4,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부당특약 
강요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위반행위
도급금액에 따른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무등록자
하도급 24 18 12 8

직접시공
의무위반 24 18 12 6   



영하여 추계([표] 참조)함에 따른 것으로,

� 2026 세입추계 : 412,176천원

  - 산출내역

   ∙ 25년 전망 포함한 최근 5개년(’21년~’25년 최대·최소 제외) 평균 부과액에 평균 징수율 반영

하여 추계

     ⇒ 412,176천원 = 566,177천원(최대·최소 제외 5년 평균 부과액) × 72.8%(최대·최소 제외  

                      5년 평균 징수율)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1~’25년

평균(최대, 
최소 제외)4월기준 전망

부 과 액 354,652 1,281,922 436,746 408,063 587,176 853,723 566,177

징 수 액 314,651 967,610 295,699 307,121 311,456 515,338 379,037

징수율(%) 88.7 75.4 67.7 75.3 53.0 60.4 72.8

부과액증감률(%) 173.7 261.4 -65.9 -6.6 - 109.2 92.1

        [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산출근거

○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부터 체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계획을 병행하고, 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분할납부 유도 등 징수율 제고 방안을 구체화하여 세입 추계

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3)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 동 세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5)와 「서

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56조6)에 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
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6)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재난예방조치)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주택건축분야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

제적예방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했던 보조금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 수입으로, 금회 전년 대비 2,411만

원(75.2%)이 증가한 5,620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입추계는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간 반환율 감소추세를 고려하여 ’25년도 예산액에 최근

반환율 3.6%를 반영한 720만원을,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

보강 사업’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반환율 4.9%를 반영하여 4

천9백만원을 산출한 것임.

� 2026 세입추계 : 56,200천원

  - 산출내역 : 7,200천원(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49,000천원(민간 안전취약시설 보

수보강 사업)

     ①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2023 2024 2025
교부액(천원) 73,573 144,958 189,520

집행잔액(천원) 21,463 14,315 6,759
반환율 29.1% 9.8% 3.6%

     ∙ 집행잔액이 일정치 않고 최근 3년간 반환율이 감소 추세임을 반영하기 위해 ’25년 반환율과 

동일 반환율로 추계함

     ∙ 200,000천원(’25년 예산액) × 3.6%(’25년도 반환율) = 7,200천원

     ②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2023 2024 2025
교부액(천원) 3,000,000 3,000,000 3,000,000

집행잔액(천원) 147,926 200,726 93,337
반환율 4.9% 6.7% 3.1%

     ∙ 집행잔액이 일정치 않아 최근 3년간(’23~’25년) 평균반환율로 추계함

     ∙ 1,000,000(’25년 예산액) × 4.9%(최근 3년간 평균반환율) = 49,000천원

        [표]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산출근거

제5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동 세입은 본질적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액을 의미

하는 만큼, 단순한 세수 확보 관점보다는 보조사업 집행률

제고와 불용 최소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바,

- 향후 예산편성 시 자치구별 수요와 집행 여건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교부 규모를 적정화하고,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집

행관리 강화를 통해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규모를 점진적

으로 줄여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2) 『품질시험소』

(1)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외 2개 증지수입

○ 동 증지수입은 품질시험소의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7),

‘택시미터검정 수수료’8), ‘각종 계량기 검사 수수료’9)에 해

당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 대비 7,122만원(△9.2%)이 감소한

7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 사유는 품질시험소 증지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를 전년 대비 7,510만원

(△9.9%) 감소한 6억 4백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 건설공사 품질점검 건수가 ’23년 180건에서 ’25년 130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보수

적으로 편성([표] 참조)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과 건설경기의 변동성이 커 세입 규모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
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8)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자.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제7호서식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  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주행 검정거리가 매 1㎞초과 시 마다)
    ※ 단, 1㎞미만은 1㎞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1대 600원

9) 「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품질시험소는 연도

중 징수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건설공사 품질점검 및 건설

자재 품질시험 수요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입추계의 현

실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2026 세입추계 : 637,066천원
 - 산출내역 : (건설공사 품질점검)163,876천원 + (건설자재 품질시험)473,190천원 = 637,066천원
 - (건설공사 품질점검) 2026년 추계액: 163,876천원
  ∙ 점검대상 공사장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5년 전망치 포함한 3개년(’23~’25년) 품질

점검 건수 증감률의 평균치(△11.8%)를 반영하여 산출
   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 78개소
      ⇒ 78건 × 1,788,140원 = 139,474,920원
     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 40개소
        ⇒ 40건 ×  610,020원 = 24,400,800원

<최근 3년간 연도별 품질점검 건수>

 

구분 2023 2024 2025(전망) 2026(추정)
계 180 162 134 118

적절성 확인 92 86 89 78
이행 확인 88 76 45 40

증감률 △8.2 △10 △17.3 △11.8

(단위 : 건) 

  ※ 향후 市산하·투자기관 및 區에서 품질점검 추가 의뢰 시 전망액 증가 가능 

 - (건설자재 품질시험) 2026년 추계액: 473,190천원
  ∙ 총징수액: 1,676건 × 282,333원 = 473,190천원
    ⇒ ’26년 예상 징수건수: ’25년 전망치를 반영한 최근 5년(’21~’25년) 평균 건수인 1,676건 적용
   ’21년 1,501건, ’22년 1,696건, ’23년 1,857건, ’24년 1,652건, ’25년 1,674건
     ⇒ ’26년 예상 건당단가: ’25년 전망치(276,797원/건)에 ’24.5.~’25.4. 기준 전년대비 평균 물

가상승률(2.0%) 적용
   276,797원/건 × 1.02 = 282,333원/건

        [표]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산출근거



나. 세출 예산안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7,322 7,921 6,668 △1,253 △15.8

건

설

기

술

정

책

관

계 5,782 6,381 5,319 △1,062 △16.6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소 계 1,489 1,489 1,167 △321 △21.6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04 504 506 2 0.4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04 504 506 2 0.4

건설기술 향상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605 605 272 △333 △55

건설기술 정보제공 및
직무교육 39 39 39 - -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22 22 25 3 11.5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90 90 93 3 3.3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5 55 56 2 3.1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200 200 59 △141 △70.5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199 199 - △199 순감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380 380 389 9 2.4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380 380 389 9 2.4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소 계 249 249 291 42 16.8
건설정책 강화 249 249 291 42 16.8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63 63 63 - 0.7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24 24 59 35 146

공정건설문화 정착 22 22 22 - -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40 140 147 6 4.5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소 계 3,761 4,360 3,013 △1,347 △31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3,761 4.360 3,013 △1,347 △31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115 115 331 216 188.7

민간노후안전취약시설
안전진단및보수보강지원 1,212 1,212 1214 2 0.2

민간 안전취약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800 800 432 △368 △46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2 22 22 -1 △2.9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41 178 174 △4 △2.1



1) 『건설기술정책관』

(1)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사업별설명서 P.22)

○ 동 사업은 건설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

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안전성, 적

정성, 설계경제성(VE) 등을 심의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58 58 39 △19 △32.9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0 10 10 -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53 253 248 △5 △2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500 863 - △863 △100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650 650 306 △345 △53

해체공사장상시점검단운영 - 200 237 37 18.6

재무활동

소 계 - - 0.2 0.2 100
보전지출 - - 0.2 0.2 100
국고보조금 반환 - - 0.2 0.2 100

행정
운영경비

소 계 282 282 283 1 0.5
기본경비 282 282 283 1 0.5
기본경비 282 282 283 1 0.5

품
질
시
험
소

계 1,540 1,540 1,349 △191 △12.4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소 계 1,137 1,137 949 △188 △16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1,137 1,137 949 △188 △16
건설자재 품질시험 271 271 310 40 14.7
품질시험장비 구입 563 563 324 △238 △42.4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304 304 314 11 3.6

행정
운영경비

소 계 403 403 400 △4 △0.9
기본경비 403 403 400 △4 △0.9
기본경비 403 403 400 △4 △0.9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01만

원(0.4%)이 증가한 5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사   업   명
2025년

(A)
2026예산(안)

(B)
증감(B-A) (B-A)*100/A

(%)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504,095 506,103 2,008 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401 25,109 708 3

사무관리비 367,740 371,240 3,500 1

공공운영비 2,000 0 △2,000 △100

국외업무여비 20,000 20,000 0 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8,370 18,370 0 0

특정업무경비 60,024 60,024 0 0

행사실비지원금 7,560 7,560 0 0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3,800 △200 △5

  [표] 2025년도 및 2026년도 건설 기술심의회 세부예산(안)

(단위:천원)

○ 서울시는 동 사업 예산을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0.4%증가)

으로 편성하였는데, 최근 4년간 건설기술심의회 개최 횟수가

’21년 280건에서 ’24년 34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고([표] 참조),

연도 합계 용역발주
심의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심의

입찰방법
심의

입찰
안내서
심의

설계
심의

설계
경제성
검토

설계적격
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

정밀안전
진단심의

설계심의
이행관리

확인

계약분
쟁자문

’21년 280 74 1 1 2 63 31 6 4 10 88 - -

’22년 321 88 - 3 4 57 42 8 13 21 76 8 1

’23년 324 95 3 8 6 64 34 4 20 21 69 - -

’24년 343 114 2 4 6 50 18 8 26 29 83 3 -

’25년 241 66 2 2 1 54 28 6 10 11 60 1 -

        [표] 최근 5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25.10.31. 기준, 단위: 건수)



- 특히 용역발주심의 건수가 같은 기간 74건에서 114건으로 증

가하는 등 서울시의 용역 건수 증가로 인한 심의 수요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예산편성은 증가한

업무량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에는 증가 추세에 있는 심의 건수와 용역발주

규모, 설계경제성(VE) 검토 및 설계심의 이행관리 등 추가적

인 역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심의 수요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어 보임.

(2)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사업별설명서 P.47)

○ 동 사업은 스마트 건설의 핵심기술인 BIM(Building Informati

on Modeling)10) 데이터를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

쳐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실정에 부합하는 BIM 성

과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920만원(2.

4%)이 증가한 3억 8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18.10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2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처

(지자체)에게 사업유형 및 특성에 맞는 ‘BIM 적용지침’ 수립

을 의무화11)한 데 이어, ’22.7월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을

10)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
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건설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체계



수립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표] 참조),

국 토 교 통 부 발 주 처 (지자 체 )

BIM 기본지침
⇒

BIM 시행지침
⇒

분야별 적용지침
⇒

분야별 실무요령

건설산업 BIM 
최상위 지침

발주자, 설계사, 시공사 
적용 세부기준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 세부적용지침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 요령, 해설서

(2020년 수립) (2022년 수립) (2023~2024) (2023~2024)

       [표] BIM 지침 수립단계(국토부 지침)

- 서울시는 ’23.4월부터 ’24.10월까지 ‘서울시 BIM 적용지침 수

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

침’에 부합하는 ‘BIM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5년

부터 14개월간 추진 중인 ‘서울시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

련’ 용역의 2차 연도 소요 재원이 필요하여 금회 편성한 것

임.

○ 동 용역을 통해 마련될 ‘서울시 BIM 성과품 관리방안 시스

템’([표] 참조)은 향후 서울시가 발주하는 도로·철도·건축 등

각 분야 사업에서 생산되는 BIM 성과품을 일원화된 기준에

따라 납품·검수·축적·활용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11)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20.12.)
    제2장 BIM 적용절차 및 기준 중 2.3. 성과품 관리
     (1)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개요
      - 설계 및 시공단계 종료 후 최종 발주처에 납품된 BIM 성과품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BIM 데이터를 추출 및 가공하여 BIM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있어야 한다.

     (2)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마련 및 운영
      - 각 발주처는 납품된 BIM 성과품 일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자체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며, 자체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마련계

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인력(조직)을 확보하여 조기에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표] BIM 성과품 관리방안 시스템 개요

○ 다만,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단순 시스템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축적과 효율

적인 인프라 관리를 위해 민간에서 그동안 보유해 온 BIM관

련 데이터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연계할 수 있는 방안

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3)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사업별설명서 P.58)

○ 동 사업은 서울시 종합건설업의 등록·관리를 통해 건설공사

의 안전성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으로, 전년 대비 3,506만원(146.1%)이 증가한 5,906만원을 편



성하였음.

○ 금회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기존에 서울시가 5억원 이

상의 발주공사에 대해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만을 중심으

로 부적합 건설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점검하던 방식12)에서,

- ’25.5월 수립한 ‘건설업등록기준 전수조사 계획’13)에 따라 서

울 소재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전체([표] 참조)를 대상으로 등

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자, 단속요원

확보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8개월분, 3,056만원) 등 현장 조사

인력·운영비를 신규로 반영함에 따른 것임.

◦ 종합건설업체 : 2,744개

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
공사

산업설비
공사업

조경공사
산업·환경
설비공사업종수 업체수

3,075 2,744 367 2,134 276 31 189 78

◦ 전문건설업체 : 12,380개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습식 조경·시설물
철근·콘크리

트
구조물·비계

1,402 3,371 1,083 1,258 582 549 810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기계가스 가스난방

1,287 21 151 27 154 1,486 3,060

         [표] 서울시 소재 건설업체 현황 (’25.3월 기준)

○ 그동안 서울시는 부적합 건설사업자로 추정되는 업체가 5억

원 이하 공사, 자치구 발주공사 등으로 우회하여 입찰하는

12) 서울시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합 건설사업자 점검 현황
    - (조사대상) 시 발주공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 (실시기간) 2020년 2월~ 현재
    - (조사건수) 1,265건 조사, 219건 부적합 판정 

13) ‘건설업등록기준 전수조사 계획’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7626 (2025.5.19.)



경우를 충분히 걸러내기 어려웠고, 지속적인 조사에도 등록

기준 미달 업체가 매년 반복 발생([표] 참조)하는 한계가 있

었던바,

- 금회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

로 점검하여 부적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구분 조사
건수

처분
의뢰

(처분율)

처분완료
처분

진행중소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록말소

계 1,265 219 193 185 2 2 3 1 26

’24년 311 51(16.4%) 28 28 23

’23년 331 39(11.8%) 36 36 3

’22년 359 84(23.4%) 84 82 2

’21년 154 22(14.3%) 22 18 2 2

’20년 110 23(21%) 23 21 1 1

        [표] 5억원 이상 발주공사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조사 현황

○ 또한, 건설업계에서 부적합 건설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장기적

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동 사업을 단년도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빅데이터
의심업체 추출

조사대상
업체선정

합동조사 실시
(건설혁신담당관, 

건설협회)

부적합시 행정처분
(3개월 종료일 기준 

미보완시)  

         [표] 서울시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과정



(4)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사업별설명서 P.70)

○ 동 사업은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가 안전 점

검 등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대

처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2억 16백만원(188.7%) 증가한 3억 31백만원을 편성하였

음.

○ 주된 증액 사유는 지역안전센터 내에 혼재되어 있던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기능을 사업 성격에 따라 재분류([표] 참

조)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점검 분야의 ‘중소형 위험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세부사업을 동 사업으로 이관·편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치구 보조금 예산 1억 92백만원을 새롭게 반영

함에 따른 것임.

세부사업명 변경 ’25년 (구) 사업내용 ’26년 (신) 사업내용

(’25년) 민간건축공
사장 및 안전취약 건
축물 안전점검

→ (’26년) 민간 건
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민간공사장 하도급 지원 자문수당 등
(8,500)

민간공사장 하도급 자원 자문수당 등
(8,500)

민간건축공사장 하도급 점검 수당
(77,700) 신규

민간건축공사 취약시기 안전점검 (43,800) 민간건축공사 취약시기 안전점검 (52,417)
안전취약 건축물 일괄 안전점검 (23,580)

중소형 위험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192,430)

민간건축공사 건축물 등 특별점검
(16,800)

철근탐지기 구매(22,000) 완료
114,680 331,047(216,367)

(’25년)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 (’26년) 민간 안
전취약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임의관리대상 민간전축물 직권 안전점검
(542,000)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직권 안전점점
(385,670)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36,000)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점 (25,475)

중소형 위험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222,000)

안전취약 건축물 및 주택사면 안전점검
(19,240)

민간건축물 등 특별점검 (1,850)
800,000 132,235(△367,765)

        [표] 지역건축안전센터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점점검 재분류(’25년→’26년) 현황
(단위 : 천원)



○ 동 사업 재분류는 서울시가 ’25.2월 수립한 ‘2025년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계획’14)에 따라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1,344

개소에 대한 취약시기별 정기·특별점검과, 해체·굴토·가시설

등 위험공종 중심의 중소형 공사장 3,717개소 점검을 통해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 ’24년 한 해 동안 민간건축공사장 관련 인명피해가 239명(사

망 10명, 부상 229명) 발생([표] 참조)하는 등 중대재해 사고 위

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실태점검 강화와

위험 집중점검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음.

계 추락 화재 붕괴 전도 낙하 감전 기타
인명피해

(사망/부상)

합계 317 145 3 4 11 24 3 127 649명(89/560)

2024년 214 94 2 1 9 12 3 93 239명(10/229)

2023년 103 51 1 3 2 12 - 34 109명(16/93)

       [표] ’23년~’24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현황
(`24.12월 기준)

○ 따라서, 금회 개편하려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이전 연도의 ‘민간건축공사장 및 안전취약 건축물 안

전점검’ 세부사업에서 공사장 분야를 분리·확대하고,

- 대형·중소형 공사장 전반을 포괄하는 안전점검·하도급 점검

등을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동 사업 자체는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시비3:구비7)하

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률과 점검실

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임.

14) ‘2025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1889 (2025.2.12.) 



(5) 굴토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사업별설명서 P.109)

○ 동 사업은 서울시 및 자치구 관할 민간 굴토공사장([표] 참

조)을 대상으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및 흙막이벽체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토안전점검단을 구성하

려는 것으로, 금회 신규로 5억 6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ㅇ 민간 건축공사장 3,449개소 중 현재 굴토공사 중 공사장 238개소
                                                                (‘25.6.30. 기준)

구분 계
대형 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중소형 공사장

소계 건축허가 정비사업 소계 중형 소형

전체
(굴토공사 중)

3,449
(238)

332
(58)

227
(33)

105
(25)

3,117
(180)

583
(34)

2,534
(146)

      [표] 서울시 및 자치구 관할 민간 굴토공사장 현황

○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서울시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은 특급기술자 2인 투입을 전제로 연간 58개소를 대상으

로 1일 2.5개소, 연 8회 점검하는 것으로 1억 37백만원을 산

정하였고,

- 자치구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역시 특급기술자 2

인, 연간 180개소, 1일 2.5개소, 연 8회 점검 기준으로 4억 26

백만원을 산정하였음([표] 참조).

과목구분 2026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서울시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특급기술자 370천원*2명*연간 58개소/2.5개소*8회
= 137,344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특급기술자 370천원*2명*연간*180개소/2.5개소*8회
= 426,240천원

    [표] 굴토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 ’26년 예산 편성내역



○ 동 사업은 ’25년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등 도심지 굴

토공사장에서 연이은 안전사고와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서 굴

착공사장에 대한 지반침하 방지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서울시 안전관리 특별대책 회의(’25.4월) 및 안전대책 합동

회의(’25.7월)를 통해 굴토안전점검단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에 따라,

- 굴토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대형·중소형 공사장에 대한 매월

1회(연 8회) 상시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토질·기초·건축구조·

건설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2인 이상 전문가

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려는 것임([표] 참조).

□ 굴토공사장 점검 횟수 확대 실시로 안전점검 관리 극대화

 ㅇ 현재 분기별 점검 ⇒ 매월 상시점검으로 점검횟수 확대 실시

   - 굴토공사 단계별 위험요인 상시 확인을 통해 안전점검 관리체계구축

   - 지반침하 및 흙막이벽체 붕괴 등 이상징후 조기발견으로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굴토공사장 점검시기 개선안

구분 2025년 굴토공사장 2026년 굴토공사장

(대형)
점검시기

  해빙기 등 취약시기 연 4회
*해빙기(2~3),우기(5~6),태풍(8~9),겨울철

(11~12)

매월 점검실시(연간12회)
          * ‘26.01.01~’26.12.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소형)점검
시기

굴토, 가시설 등 위험공종 작업 시
    * 대상별 연 3회 점검으로 기 예산 

편성

매월 점검실시(연간12회)
          * ‘26.01.01~’26.12.12.31

※ 굴토안전점검단 예산 8개월분 반영으로 4개월분에 대해서는 중소형 공사장 예산 활용 병행 추진

하여 매월점검 실시위한 세부계획 수립 예정 임.

         [표]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추진계획

○ 이는 지반침하 및 흙막이 붕괴 등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

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신규 편성의 필

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하다 사료됨.



○ 다만, 서울시는 금회 예산에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을 연 8개

월분만 반영하여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편성

하였는데,

- 당초 상시(12개월) 점검 실시 계획에 비추어 보면 사업 기간

과 범위가 축소된 측면이 있어, 현장 점검체계를 연중 상시

로 가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과 대상·범

위가 일부 중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두 사업 간 역할과 점

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점검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

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ㅇ 굴토공사장 굴토안전점검단 안전점검 실시 중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등 이상징후 발생시 市 

지하안전과 연계 지하물리탐사(GPR 등)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

 ※ 굴토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등 이상징후 시 대응체계

 

è è è è è

변위량 등 
계측

굴토공사장 
안전점검실시

지반침하 등 
이상징후발견

지하안전과
상황전파

GPR탐사 등 
실시

결과 확인 후
수습복구계획

       [표] 굴토공사장 지반침하 등에 따른 대응체계



2) 『품질시험소』

(1) 품질시험장비 구입(사업별설명서 P.120)

○ 동 사업은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품질시

험소의 시험능률을 향상시키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

고자 하려는 것으로, 금회 전년대비 2억 38백만원(△42.4%)이

감소한 3억 2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 사유는 서울시가 ‘시험장비 관리 5개년 계획(’25~’

29년)’을 수립([표] 참조)하고 연차별로 토질·재료·화학분야의

장비 47대를 단계적으로 교체·보강하는 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금회는 동 계획에 따른 ’26년도 집행분만을 반영하였기 때문

임.

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

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사업기간 : 2025. 1. ~ 2029. 12.(5개년)

 추진방향
 ○ 시험 결과의 정확도 향상 및 시험 능률 제고를 위해 최신 장비 확보
   - 장비 내구연한 경과 시 교체하는 것을 원칙
   - 장비 상태(양호, 불량)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
 ○ 유사시에도 시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가급적 대체장비 확보
   - 대체장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활용하여 예비로 확보 원칙
   - 시험 항목 추가 및 시험량 증가 등의 경우 장비 추가 확보

 연도별 시험장비 구매 계획

 

구   분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47대 12대 12대 10대 8대 5대

1,541,429 659,400 289,505 261,792 109,437 221,295
토 질 재 료
시 험 과

25대 3대 5대 8대 5대 4대
965,007 257,550 200,058 225,565 74,948 206,886

화 학
시 험 과

22대 9대 7대 2대 3대 1대
576,422 401,850 89,447 36,227 34,489 14,409

                                                                         (단위: 대/천원)

      [표] 시험장비 관리 5개년 계획(‘25년~‘29년)



○ 현재, 서울시 품질시험소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15) 및

「국가표준기본법」16)에 따른 공인 시험기관으로 보유 중인

시험장비 242대 중 78대(32.2%)가 내구연한을 경과하는 등

노후율이 높아 장비 교체가 시급한 상황임([표] 참조).

2025.9.30. 기준

□ 품질시험소 시험장비 보유현황 : 총 93종 242대

  - 토질재료시험 분야 41종 146대, 화학시험 분야 52종 96대

  - 총 93종 242대의 시험 장비 보유 중.

  - 그 중 32.2%인 78대의 장비가 내구연한 초과

  -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는 8대

[표] 품질시험소 시험 장비 보유 현황

○ 한편, 주요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품질시험 장비 구입비 1억

44백만원과 전기차 충전기 검정장비 구입비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시험장비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시험 결과

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큰 장비를 중심으로 교체하고자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
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
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16)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
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사항
 ㅇ 내구연한 경과 장비 등 시험장비의 상시적 기능유지를 위한 장비 점검 및 정비 시행
   - 향후 잦은 고장 등 장비의 가동상태 등을 감안하여 확충 계획 조정
 ㅇ 시험장비 관리 및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 연차별 반영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험 중단 위험을 줄이고 대체장비

확보를 통해 시험의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

되며,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의 경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17)에 따라 서울시 품질시험소가 전기차 충전기 수리재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장검정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음([표] 참조).

ㅇ 전기차 충전기 검정장비 주요 구매사양 비교

 

구    분 ’25년 구매 규격 ’26년 구매 계획

급속 충전기
검정 사양

전  압 1,000V 1,000V

전  류 200A 400A

전력량 200KW 400KW

 - 전기차충전기는 대용량(350KW)의 급속충전기로 확대중이므로 400KW급의 검정장비 필요

  · (버스업계) 국내 운용중인 EV버스의 고속충전을 위하여, 급속충전기 설치대수 증가

  · (충전사업자)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충전시간 축소를 위하여 전기차 충전기의 사양이 지속적으

로 대용량의 급속충전기로 확대되는 추세임

ㅇ 전기차 충전기 검정장비 사진

 

    [표] ’26년 전기차 충전기 점검장비 구매 계획

17)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①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 다만, 시험장비 노후율이 여전히 30%대 수준으로 높은 것과

전기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의무화에 따른 수요가 증가([표]

참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5. 9월

건 수 77 1 1 4 40 31

    [표] 서울시 관내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발생 건수

- 시험장비 교체 계획에 따른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

는 등 장비의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 검정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비 도입 시기와 필요예산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임.

다. 명시이월 : 없 음


